
<별표 17> <개정 2011.1.24., 2022.12.21.>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제7-71조 관련)

1. 표준해약공제액 등의 산정기준

가. 일반손해보험 이외의 상품

보험회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서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표준해약공제액

은 별표 14의 "표준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해약공제액"에 의하여 산출

된 표준해약공제액의 100분의 50(보장성보험은 100분의 70)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손해보험 상품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종류별(시행세칙 별표14 부표2에서 정한

중분류 기준)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서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예정사업비

를 보험회사 전체평균 예정사업비율(전체평균 예정사업비율이라 함은 전체

보험회사의 보험종류별 전전분기말 직전 1년간의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가중

평균한 것으로 보험협회의 장이 제시한 예정사업비율을 말한다. 다만, 금융기

관보험대리점등을 제외한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및 보험설계사를 통해 판

매되지 아니하는 상품, 재보험자와 협의된 보험요율만을 사용하는 상품, 단체

보험상품은 전체평균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을 적용한 예정사업비의 100분

의 85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2. 모집수수료 지급기준

가. 일반손해보험 이외의 상품

보험회사는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 대비 모집수수료의 최고 지

급률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최고 지급률은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표

준해약공제액 설정 한도인 100분의 50(보장성보험은 100분의 70)을 100으로
하여 비율을 산정한다).

나. 일반손해보험 상품



보험회사는 제1호의 나목에서 정한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40 대비 모집수수
료의 최고 지급률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최고 지급률은 제1호 나목

에서 정한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40을 100으로 하여 비율을 산정한다).

3. 상품설계기준

보험회사는 보장범위, 보험기간, 보험금액, 계약자적립액 산정시에 사용되는

이자율 등을 감독규정 제7-65조제3항제3호의 보험상품별로 다른 모집종사자
에 의하여 모집되고 있는 상품에 비하여 높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이외의 모집종사자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의 경우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불완전판매 예방

보험회사는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상품내용을 단순화하여 보험계약
자가 알기 쉽게 하여야 하며, 질병보험 및 간병보험 상품에 대하여는 보험협

회의 장이 제시한 청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보험회사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7-54조부터

제7-8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